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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   산   총   칙

제 1 조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․세출 간주예산 총

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구        분 세입․세출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액

합 계 3,564,855,972 3,556,179,905 8,676,067

일 반 회 계 2,989,427,286 2,980,751,219 8,676,067

특 별 회 계 575,428,686 575,428,686 0

기 타 특 별 회 계 363,409,198 363,409,198 0

농어촌주택사업 8,133,000 8,133,000 0

의료급여기금 355,276,198 355,276,198 0

공기업특별회계 212,019,488 212,019,488 0

지역개발기금 212,019,488 212,019,488 0

제 2 조  세입․세출 간주예산의 명세는 별첨 “세입․세출 예산”과 같다.

제 3 조  채무부담행위사업은 “해당 없음”으로 한다.

제 4 조  계속비사업은 “해당 없음”으로 한다.

제 5 조  명시이월사업은 “해당 없음”으로 한다.

제 6 조  일반회계 예비비는 6,845,243천원으로 한다.

제 7 조  일반회계 지방채발행은 “해당 없음”으로 한다.

제 8 조 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

        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.

제 9 조  최종 추경예산성립후 국가등으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

         교부된 경비는 당해연도 예산으로 간주처리한다.


